
Ⅱ. 社會 經濟環境變化와 年金改革의 必要性

1. 社會 經濟環境變化에 따른 要因1)

가 . 人口構造의 變化

인구구조는 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연금개혁을 촉진

한 중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였다는 점에서

도 반증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表 Ⅱ-1>에서 알 수 있듯

이 인구의 노령화2)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表 Ⅱ- 1> 世界 各國의 老齡化社會 進行 速度

(단위: 년)

65세 이상 인구 7 %
도달연도 (A)

65세 이상 인구 14 %
도달연도 (B)

B-A

프랑스

스위스

영국

미국

일본

한국

1865

1890
1930
1945

1970
2000

1995

1975
1975
20 15

1995
2023

130

85
45
70

25
23

資料: 김기홍ㆍ안종범(1993) p .14.

일반적으로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는 出生率, 死亡率,

老齡化率 등인데, 이들 지표가 [圖 Ⅱ-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년

1) 사회 경제환경 변화 중 인구구조변화와 가족기능 변화와 관련된 자세

한 내용은 오영수 이경희 김란(1997)을 참조할 것.
2) UN의 정의에 따르면 한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7%를 넘으

면 노령화사회 (agin g society ), 14%를 넘으면 노령사회 (ag ed society )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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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반까지 급격히 변화한 후 2000년부터 다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출생률3)의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의 4.21%에서

1995년에는 1.56%로 낮아졌으며, 2020년에는 1.08 %로 낮아질 전망이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差減한 自然人口增加率도 1995년에는 1.01%로 낮

아졌으며 2020년에는 0.19%로 낮아질 전망이다. 자연인구증가율에서 移

民率을 차감한 人口成長率은 1970년의 1.82 %에서 1995년에는 0.95 %로

낮아졌으며 2028년에는 0%가 되어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 人口停止

狀態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노령화율은 1960년에는 2.9%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3.8 %, 1990년에는 5.1%로 높아졌고 다시 1997년에는 6.2 %로 추계되었는

데, 2000년에는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4)

資料: 統計廳(1996).

3) 출생률=(연간출생아수/총인구)×100
4) 통계청(1996).

[圖 Ⅱ- 1] 人口成長率 推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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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年金財政의 주요한 변수인 인구구조가 이렇게 변화함으로써 갹출

요율 또는 급부금 수준의 변경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나. 家族機能의 變化

연금제도의 문제는 가족기능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 사회에

서는 傳統的인 孝思想에 입각하여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미덕

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老後所得은 자식의 부양에 의존해왔다. 그러

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가족구조가 核家族化 됨으로써 전통적으로 유

지되어 오던 家族福祉機能이 저하되고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1996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들의 주거는 노인부부 혹은 배우자 사별

후 노인 혼자 거주하는 형태가 53.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지배적인

유형으로 되었다. 통계청의 社會調査統計 에 의하면 스스로 노후를 준

비하고 있는 비중이 1988년 35.1%에서 1994년 53.0%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여성의 高學歷化와 함께 女性 經濟活動人口의 증가 및 독신화

경향은 여성의 연금수급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기

존의 남성 위주의 연금공급체계에서 탈피하여 성인 개개인에게 개별적

인 수급권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다. 勞動市場의 柔軟化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최근 노동정책의 변화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개

념이다5).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근로자의 직장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産

5) 이것은 정부의 신노동정책의 한 부분이다. 정부는 신노동정책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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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構造調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終身雇傭이라는 개념 하에 직장 이동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고용안정을 도모해왔으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급속해지는 현실에서는 硬直된 勞動市場이 非效率化

를 야기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1995년 7월부터 적극적 고용정책의 핵심 수단인 雇傭保

險制度6)를 시행하고, 그 동안 노사관계 안정에 역점을 두어왔던 노동행

정의 중심을 노동시장 유연화에 두는 쪽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최근 들

어 개정 勤勞基準法 의 조기시행7)과 더불어 派遣勤勞者 保護 등에

관한 法律 이 입법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위 平生

職場 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

4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2 1세기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노동정책을 한 차원 높이겠

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도는 ① 공동선의 극대화 － 생산과 복지의 공동체

형성 ② 참여와 협력 － 열린 경영과 생산적 노동운동 ③ 자율과 책임

－ 책임을 수반한 노사자치주의 구현 ④ 교육중시와 인간존중 － 인적

투자와 삶의 질 향상 ⑤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 국제기준과 관행의

존중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6)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職業紹介·職業指導, 職業訓鍊案內를 통한 재취업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병행하는 사

회보장제도인 동시에 노동시장 정책이다. 노동부(1997).
7) 본래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제31조 경영상의 이유 등

에 의한 고용조정)은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99. 3. 13)

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

해 1998년부터 조기 시행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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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과 조기퇴직에 대

비하여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에 대비한 所得對策뿐만 아니라 노

후소득대책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表 Ⅱ- 2> 失業給與의 種類

구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30세 미만 60일 90일 120일 150일

30세 이상

∼ 49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50일 180일 210일

資料: 勞動部.

그런데 단기적 실업의 문제는 고용보험에 의해 해결될 수 있겠지만

(表 Ⅱ-2 참조)8), 실업이 大量化되고 構造化된 상황에서는 고용보험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政府의 財政壓迫을 심화시킬 것이다. 나아가서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로 국민연금에 대한 갹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상의 압박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8)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되기 이전 18개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되며,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가 아니

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도 없이 스스로 그만 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격과 절차를 갖춘 모든 실직자는 공통적으로

기본 급여 를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은 실직전 회사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이며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60∼210일까지 받는다. 그 외에도 재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취직촉진수당 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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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의 불안정화와 더불어 기존에 존재하던 停年이라는 제도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명예퇴직 등의 형태로 조기퇴직이 생겨난다. 조기퇴

직이 일반화될 경우에는 退職一時金의 운용을 통해 얻는 소득 이외에는

소득원이 없게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

적 고려없이 재정적 안전성을 중시하여 수급연령을 점차로 65세까지 상

향조정9)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早期退職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점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퇴직 직후부터 국민연금수

급자격연령 사이의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연금제도가 補

完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경쟁의 글로벌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國際的 競爭의 深化는 기업으로 하여금 비

용의 효율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제도의 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국민연

금과 퇴직일시금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

용보험료 등의 社會保險料를 부담하고 있다(表 Ⅱ-3 참조). 또한 이러한

法定 福祉費用 이외에 식사비, 주거비 지원 등과 같은 비법정 복지비용

도 부담하고 있다.

9) 정부는 20 13년부터 5년 간격으로 1세씩 조정하여 연금수급연령을 6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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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 3> 4대 社會保險料 醵出率의 負擔 主體別 國際比較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산재보험

정부

관리운영비 지원

(세입 전체의 0.5

%)1 )

관리운영비 0.6%

지원

보험지출 총액의

5.5%

행정보조비 보험

지출총액 5.5%

기업 100% 100% 100% 75%(계속 증율)

근로자 － － － 25%(농공보험)

의료보험

정부

지역의보 : 조합재

정의 32%(관리운

영비 및 일부 보

험료)

직장의보 : 없음

<건강보험의 예>

정부관장보험 : 의

료급부 16.4 %

조합관장보험 : 일

부국고부담

10%

(농어민은 70%)

* 총보험재정 중

33%를 정부가

부담 .

기업 50% 50% 60%

근로자 50% 50% 30%

국민연금

정부

사업장 : 관리운영

비 50%

농어민 : 관리운영

비 , 농어민 최저

등급보험료 1/ 3

국민연금 기초연

금 급여비 1/ 3

최저연금기금, 저

소득근로자의 기

여분 12%를 면제

기업 33% 50% 50%

근로자보상 : 100%

퇴직보험 : 60%

사망보험 : 100%

근로자 67% 50% 50% 퇴직보험 : 40%

고용보험

정부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실업급부비율의

1/ 4, 구직자급부

비용 1/ 4, 일용근

로자구직급부비의

1/ 3, 고용계속급

부비 1/ 8, 고용

보험사업의 기타

사무비 등

제도 실시하지

않음 .

제도 실시하지

않음 .

기업

실업급여 : 50%

직능개발 : 100%

고용안정 : 100%

실업급여 : 50%

노사안정, 능력개

발, 고용복지 :

100%

근로자 실업급여 : 50% 실업급여 : 50%

註: 1) 1995년 기준.

資料: 韓國經營者總協會(1997), p p . 27∼28에서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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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福祉費用이 1988년 이후로 급격히 상승됨으로써 경쟁

국들의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國際競爭力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表 Ⅱ-4 참조)10). 따라서 기업복지의 효율화가 요청되고 있

으며, 그것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役割調整을 통한 제도개혁을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물론 이 경우 기업복지의 효율화는 기업복지 수준의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준의 기업복지를 공급하기 위한

效率的 方法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表 Ⅱ- 4> 生産職 勤勞者의 時間當 報酬 중 社會保險料支出 및 其他
勞動關聯 稅金比率의 國際比較 (製造業)

연도 한국 대만 영국 일본 싱가포르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9.5

11.1

12.3

14.8

16.7

16.7

16.7

16.7

7.4

7.4

7.4

7.4

7.4

7.4

7.4

7.4

14.6

14.6

15.1

16.6

15.4

14.4

13.3

13.2

13.1

13.3

13.5

13.7

13.7

13.7

13.6

14.4

10.4

12.2

14.0

14.6

15.5

15.5

16.2

16.7

資料: 韓國經營者總協會(1997), p . 24의 <표 2-5>.

특히 연금분야의 경우 공적연금과 민영연금간의 적절한 제도조정을 거

쳐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 勞動供給의 增加, 국민

10) 이러한 국제비교에는 노동시장의 관행이라든가 임금구조 및 기업복지

시스템의 차이에서 생겨날 수 있는 오류도 존재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

다. 또한 기업의 복지비용 부담이 경쟁력과 갖는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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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률의 증가 등을 통한 經濟成長의 促進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 年金制度的 要因

가 . 年金制度 現況

1) 公的年金制度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로는 國民年金과 特殊職域年金制度가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에는 가입대상에서 뿐만 아니라 급여구조상

에서도 차이가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피보험자의 最終報酬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율을 곱하는 所得比例制度인 반면, 국민연금은 全

加入者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한 均等部分과 가입자의 전가입기간 평

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비례부분을 합산한 混合制度로서 이 제도

에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所得再分配 機能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제도 모두 收支上 赤字狀態에

있거나 곧 적자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가) 國民年金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老齡ㆍ不具ㆍ廢疾ㆍ死亡 등으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전국민을 대상11)으로

11)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설립된 이래 점차로 가입대상을 확대해왔는

데, 1998년 10월부터는 도시자영업자까지 확대됨으로써 전국민 연금화

시대가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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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1996년 현재 국민연금의 총가입자는 742만 6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사업장 가입자가

76.5%이고 지역가입자는 22.6%이며 나머지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

입자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사업장가입자 또

는 지역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한 때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65세 이전

까지 계속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1998년부터 勤勞者와 使用

者 및 退職金轉換金에서 각각 3.0%씩 부담하여 표준소득월액의 9%를

갹출하고 있으며, 都市自營業者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表 Ⅱ-5 참조).

<表 Ⅱ- 5> 國民年金 醵出制度

대상 갹출방식

봉급생활자 사용자ㆍ피용자ㆍ퇴직금전환금에서 각각 1/ 3씩 부담

도시자영업자 전액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

국민연금의 給付는 크게 지급사유별로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

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뉜다(表 Ⅱ-6 참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취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다시 完全老齡年金, 減額老齡年金, 在職者 老

齡年金, 早期老齡年金, 特例老齡年金으로 나뉜다.

1996년 말 현재 국민연금의 財政收支는 年金保險料收入이 4조 9,171

억원, 基金運用收入이 1조 9,252억원으로 總收入은 6조 8,423억원이며,

總支出은 급여지출 1조 1,176억원을 포함하여 1조 1,532억원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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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國民年金實務便覽 , 國民年金管理工團, 1996.

있으며 國民年金基金은 25조 284억원이 조성되었다.

1996년 말 현재 급여종류별 수급자 및 급여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특례노령연금의 경우 5만 8천명에 676억원, 遺族年金의 경우 4

만 3천명에 516억원, 장해연금의 경우 1만명에 209억원, 返還一時金의

경우 83만 2천명에 9,756억원으로 반환일시금이 전체 급여액의 87.3%를

<表 Ⅱ- 6> 우리나라의 國民年金 給付制度 現況( 1997)

급 여 급 여 요 건 급 여 수 준

노

령
연
금

완 전
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
한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

사하지 않는 자

기본연금액의 100 % + 가급연
금액

減 額
노령연금

15∼20년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자

기본연금액의 72.5∼92.5 % +
가급연금액

재 직 자
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

한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
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50∼90 %

조 기
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하고 55∼60세에
달한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할 때

기본연금액의 75∼95 % + 가
급연금액

특 례
노령연금

1988년 1월 1일 현재 45∼60세
에 달한 자로 5년 이상 가입시

기본연금액의 25∼70 % + 가
급연금액

장해연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해발생시

계속 지급

장해의 정도(4등급)에 따라 기

본연금액의 60∼100 % + 가급
연금액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5년 이상 가입
자이었던 자, 노령 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
의 40∼60 %+가급연금액

반환일시금

15년미만 가입자로
-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한 때
- 60세에 도달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불입금액에 일정이자 가산(사
용자부담금에는 1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 본인부담금 및
퇴직금전환금에는 3년만기 정
기예금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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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 1996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급여액은

특례노령연금의 경우 9만 7천원, 장해연금은 17만 4천원이며 유족연금

은 1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두의 평균급여액은 10만 5천원이다.

한편 國民年金基金의 資産運用 現況을 살펴보면 투자대상 면에서는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에 분산되어 투자되고 있다. 1996년 말 현

재 公共部門에 14조 6,752억원, 福祉部門에 6,945억원, 金融部門에 6조

3,012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공공부문과 복지

부문에 많은 금액이 투자됨으로써 1996년의 전체 수익률이 10.75 %에

그쳤다.

나) 特殊職域年金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일찍 설립되었는데, 여기에는 公務員

年金, 軍人年金, 私立學校敎職員年金이 있다12).

註: 報酬月額 基準.

공무원연금은 一般職公務員(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찰ㆍ소방공

무원, 교육직, 법관ㆍ검사, 기능직과 고용직 등을 포괄하는 제도로 1960

12) 군인연금에 대한 자료는 대외비로 공표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 고에서

는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은 제외한다.

<表 Ⅱ- 7> 主要 特殊職域年金의 保險料率

(단위: %)

연금명 보험요율
부담내용

가입자 사립학교 법인 정부

공무원연금 13 6.5 － 6.5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13

교원 6.5 4.0 2.5

직원 6.5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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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시행된 지 35년 이상이 경과되어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금 중에서 가장 成熟된 제도이다. 보험료 부

담은 가입자와 정부가 1/ 2씩 분담하고 있는데 1997년 현재 보험요율은

13 % 수준이다.

註: 扶養比率=적용대상자수/ 연금수급자수.

*는 1988년 자료임.
資料: 公務員年金統計 , 公務員年金管理公團, 1997.

적용대상 공무원 수는 1996년 현재 9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연금수

급자 수는 1980년에는 1,789명에 머물렀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25,396명으로 증가하였고, 다시 1996년에는 63,693명으로 증

가하였다(表 Ⅱ-8 참조).

적용대상자 수 대비 연금수급자 수 비율인 부양비율 추이는 1985년

에는 76.8이었으나 1990년에는 33.2로 낮아졌고 이후에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1996년에는 15.2에 이르고 있다.

<表 Ⅱ- 8> 公務員年金 適用現況

(단위: 명, 천원, %)

연도
적용

대상자수

연금

수급권자수

1인당월평균

연금지급액
부양비율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696,951

843,262

884,648

922,098

939,674

948,151

957,882

971,303

9,078

25,396

29,719

34,333

40,849

48,016

56,343

63,693

418*

588

703

859

949

1,035

1,085

1,110

76.8

33.2

29.8

26.9

23.0

19.7

17.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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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급여액은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율에 따라 連動되는데

1996년의 1인당 월평균 연금지급액은 111만원에 이르고 있다.

私立學校敎職員 年金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상의

疾病ㆍ負傷ㆍ廢疾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가족 및 유족의 經濟的 生活安定과 福利向上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

도로 1975년에 연금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제도는 國ㆍ公立學校 敎職員

과의 형평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였으며 보험료는 가입자, 정

부, 사립학교법인 3자가 공동부담하고 있다. 부담비율은 교원의 경우 가

입자 50.0%, 법인 30.8 %, 정부 19.2 % 수준이고, 사무직원의 경우는 가입

자 50.0%, 법인 50.0%이다(表 Ⅱ-7 참조).

資料: 私學年金統計年報 ,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 199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가입대상자 수는 매년 3% 정도의 속도로 증

가하고 있어 1996년 현재 19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연금수급자 수는 아

직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관계로 1996년 현재 4,618명 수

<表 Ⅱ- 9> 私立學校敎職員年金 適用現況

(단위: 명, 천원, %)

연도
적용

대상자수

연금

수급권자수

1인당월평균

연금지급액
부양비율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23,821

153,922

159,295

165,334

171,095

173,933

181,128

191,949

233

1,345

1,705

2,103

2,674

3,370

3,950

4,618

272

668

782

907

993

1,073

1,144

1,198

531.4

114.4

93.4

78.6

63.9

51.6

45.9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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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공무원 연금을 준용하고 있는 관계로 1인당

평균연금액 역시 공무원 연금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1996년

현재 12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는 도입된 지 갓 20년을 지나서 연금수급자

수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연금수급자 수 대비 적용대상자 수 비율인 扶

養比率이 41.6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공무원 연금의 추이를 감안하여 볼

때 연금수급이 본격화되는 10년 내에 이 수치도 크게 낮아질 것이다.

2) 民營年金制度

가) 個人年金制度

개인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994년 6월

말에 도입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하는 국민연

금의 역사가 짧고 退職金制度는 퇴직일시금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적절

한 노후보장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老齡化 社會에 대비하

고, 長期貯蓄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축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개

인연금저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個人年金은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10년 이상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1995년 말까지 45세 이상이 되는 자

(1949년 12월 말 이전 출생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 미만은 55세

납 이상, 50세 이상은 5년납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할 수 있으며, 終身年金型(생명보험에 한함) 또는 確

定年金型으로 지급되는데, 최소한 5년 이상은 연금으로 지급된다.

개인연금 상품의 취급기관으로는 기존 금융기관 중 유사상품 취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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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자산운용능력,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銀行, 投資信託, 生

命保險社, 損害保險社 및 農·水·畜協과 郵遞局(체신금융)이 선정되었

다.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각 금융기관은 각 기관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

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개인연금 제도의 보급을 위해서 정부는 稅制支援 制度를 두고 있다.

가입자에 대한 조세혜택으로 연간 납입액의 40% 상당액을 연 72만원

한도 내에서 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을 수

령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은 非課稅된다13). 단, 계

약기간 만료 전 중도에 解約14)하거나 불입계약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

태로 지급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러한 稅制支援은 노후소득 준비라는 동기 이외에 개인연금에 가입

하도록 誘引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는데, 저축을 提高하고 사회보

장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증가에 맞추어 소득공제의 폭을

더 넓혀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從業員退職積立保險 및 勤勞者退職積立信託

현재로서는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종업원퇴직보험과 은행이 운영하는

근로자퇴직적립신탁이 類似企業年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表 Ⅱ-10 참

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퇴직 후 소득의 안정성, 세제혜택 등의

사유로 동 제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3)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면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입금액의 4 %(연 7만 2천원 한도내)

를 추징세로 징수한다. 또한 불입계약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

급되는 경우에도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14) 계약기간 만료전에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불입금액

의 4 %(연 7만2천원 한도내)를 추징세로 징수한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

유가 있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19 -



1998년부터는 퇴직연금이 도입됨으로써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소위

三層保障 이 확립되게 된다. 이 경우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補完的 關

係를 유지하되 각 사업장 수준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誘引

策으로 일정 수준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도입

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장려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公的年金制度의 問題點

1) 國民年金制度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制度設計上의 誤謬를 꼽을

수 있다. 연금재정의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醵出과 給付를 정확

하게 추계하여 收支相等의 原則에 부합하게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는데,

국민연금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갹출에 비해 급부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재정이 조기에 고갈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갹출과 급

부의 연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설정되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의

<表 Ⅱ- 10> 從業員退職積立保險과 勤勞者退職積立信託의 運營現況

구분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근로자퇴직적립신탁

계약인

설정한도

손비인정

적립금운용

재해보장

사업비부담

보험사, 사용인, 종업원

퇴직급여충당금의 100 %

퇴직급여충당금의 100 %

일반상품과 합동운용

의무적 가입

보험료의 1%

은행, 사용인, 종업원

퇴직급여충당금의 100 %

퇴직급여충당금의 100 %

은행 신탁계정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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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收益比15)를 이용할 수 있는데, 최저소득등급인 1등급의 수익비

는 6.54, 10등급은 4.28, 20등급은 2.41, 30등급은 1.71, 40등급은 1.41, 최

고소득계층인 45등급의 경우에도 1.31인 것으로 나타났다.16) 이것은 총

급부액에는 자신이 총부담한 금액 이외에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 결

과인 자산운용수익이 반영되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급부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17) 현행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33년경에 이르러서는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없어지는 財政不安이 예

상된다. 이러한 재정불안은 낮은 보험료 갹출과 연금부양인구의 급증에

의한 것으로 未來世代가 현행보다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재

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赤字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 적자를 메우기 위

해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租稅負擔率의 상승을 가

져와 경제침체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지의 상등차원에서 급부수준의 인하 또는 갹출보험료의 인상

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5) 수익비란 연금제도의 가입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연금수급시점을

기준으로 現價하여 합계한 收入額 (A )을 연금수급 시점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수급하는 연금급여를 연금수급 시점 기준으로 현가하여 합계한

支出額 (V )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김용하 외 (1995), p .54.
그런데 이 지표에는 자산운용수익이 수입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정적

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에서는 해석시 주의를 요한다.
16) 자세한 결과는 김용하 외(1995), pp . 53∼63.

이러한 재정수지의 적자는 세대간 부담이전이라는 문제도 야기하게 된

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0을 초과하면 미래세대로부터

현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의 수익비가 전 소득계층에 걸쳐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내

재분배보다는 세대간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 한겨레신문 , 1998년 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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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상의 문제와 함께 은

퇴 후 적정소득의18) 확보를 위해 갹출료를 큰 폭으로 인상시키려는 문

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선안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시 생애평균소득의 5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보

험료를 2025년까지 16.25 % 수준까지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방안은 그러한 제도 개선이 연금재정의 안정화만 중시한 채 국민저

축과 자본시장 등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을 지적할 수 있다.

註: 40년 가입자의 급여율(소득대체율)을 55 %로 했을 때 기준임.

資料: 保健福祉部.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資産運用收益率이 낮아 재정수지를 악화시키

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透明性과 더불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信賴性의 문제와 결

부되어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조속히 개선되

어야 할 것이다.19)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에 의

18) 적정성(adequacy)은 세가지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상대적 적

정성이다. 둘째, 절대적 적정성이다. 셋째, 부분적으로는 상대적이고 부

분적으로는 절대적 적정성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tchell and

Fields(1995), pp . 3∼4를 참조할 것.
19)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인 예탁제도가 폐지된다면 부수적으로는 우

<表 Ⅱ- 11> 給與率 調整에 따른 保險料水準 및 財政推計(保健福祉部 改善案)

(단위: %)

2010 2015 2020 2025 비고

10.85 12.65 14.45 16.25 2080년 적립금 1,885조원

- 22 -



해 운영되고 있는데20), 1994년부터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관리기금으로 예탁되는 규모가 의무화되어 있고 더구나 예탁

하는 데 따른 권리보장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 결과 연금기금의 손실액

이 1996년도 말 현재 약 6,9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註: *平殘: (1월 잔액 + 2월 잔액 + +12월 잔액)/ 12

資料: 공병호 권오성(1998)의 p . 10의 <표 3> 재인용.

國民年金管理工團, 國民年金統計年報 , 각연도에서 추정.

국민연금관리공단, 1997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 1997. 10.

리 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대표로 재정경제원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통산산업부 장관, 노동부 장관, 가입자 대표 중

노동자 대표로 한국노총 위원장과 금융노련 위원장, 농어민 및 지역가

입자 대표로 농협중앙회 회장, 수협중앙회 회장, 대한변협 회장, 사용

자 대표로 경총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전문가 대표로 한국개발

연구원장과 보건사회연구원장, 수급권자 대표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입자 대표

의 비중을 더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위원회를 대폭 개편할 필

요가 있다.

<表 Ⅱ- 12> 公共部門 預託에 따른 年金基金 損失額 推定

(단위: 억원, %)

연도 투자 잔액 평잔*(A)
수익률 손실액

(A×B)공공부문 금융부문 차이(B)

1988 2,878 2,878 1,035 11.0 12.95 -1.95 20
1989 3,480 6,278 3,958 11.0 14.35 -3.35 133
1990 3,900 10,178 7,697 11.0 13.83 -2.83 218
1991 5,000 15,178 11,349 11.0 14.04 -3.04 345
1992 6,100 21,278 16,661 11.0 14.07 -3.07 511
1993 9,522 30,800 25,131 9.67 13.87 -4 .20 1,056
1994 34,720 65,520 43,226 10.25 13.91 -3.66 1,582
1995 38,834 104,354 82,173 11.64 13.11 -1.47 1,208
1996 42,398 146,752 122,794 10.30 11.86 -1.56 1,916
계 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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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特殊職域年金制度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연금수급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먼저 공무

원연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급자들이 연금보다 一時金을 선호함으로써 연금으로서 제 기

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의 퇴직연금 선택추이는 1980년

대에는 큰 폭으로 변동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점차 안정화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5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資料: 公務員年金統計 , 公務員年金管理公團, 1997.

둘째, 年金受給資格 요건이 연령을 무시하고 20년 이상 가입기간만

을 적용하여 한창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시기인 40대 연금 수급자를 가

능하게 하고 있다. 1996년의 연금 수급권자의 퇴직당시 연령분포를 보

면 45세 미만이 8.0%이며 50세 미만은 19.8 %를 차지하고 있어 원래 노

령퇴직연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 문제는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의 收支率21)은 이미 1993년에 보험금지출액이 보험료수입액을 초과

하여 적자를 기록한 후 점차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지

2 1) (보험급여지출액/보험료수입액)×100

<表 Ⅱ- 13> 公務員年金의 退職年金 選擇 推移

(단위: %)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29.9 49.2 48.9 47.6 54.2 54.8 48.4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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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이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1983년 이후 공무원연금의 기금증가율

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5년에는 마이너스(-1.8 %)로 反轉

되었으며 1996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5조 6,805억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註: 괄호 안은 전체 수급자 대비 비중임.
資料: 公務員年金統計 , 公務員年金管理公團, 1997.

資料: 公務員年金統計 , 公務員年金管理公團, 1997.

<表 Ⅱ- 14> 年齡別 公務員年金 受給權者 現況

(단위: 명, %)

구분 40세- 41∼45 46∼50 51∼55 56∼60 61+ 합계

퇴직당시
866

(1.5)

3,776

(6.5)

6,896

(11.8)

11,739

(20.2)

21,804

(37.4)

13,167

(22.6)

58,248

(100.0)

1996.12.

31.현재

76

(0.1)

1,006

(1.7)

2,526

(4.3)

5,388

(9.3)

14,399

(24.7)

34,853

(59.9)

58,248

(100.0)

<表 Ⅱ- 15> 公務員年金 財政 推移

(단위: 억원)

연도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출

연금전입액

(A)
기금운용

수익(B)
기금총액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3,713

7,974

9,849

12,728

15,749

17,520

19,988

24,759

2,337

7,236

9,177

12,095

16,147

19,351

26,373

24,321

1,396

662

632

672

-65

-1,831

-6,385

438

1,762

3,345

4,018

3,810

4,150

5,242

5,466

4,871

17,830

35,786

40,436

44,918

49,003

52,414

51,495

5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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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 1996년도까지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고

있으며 基金倍率도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립기금은 2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실시기간을 고려하였을 경우에는 연금수급

[ 圖 Ⅱ- 2 ] 公務員年金 基金 및 基金增加率 推移

圖 Ⅱ- 3 公務員年金 收支差 推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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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격화되는 10년 내에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年金選擇率 측면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공무원연금 제도에 비

해 상대적으로 변동이 심하며 수준 역시 낮은데 대체로 40%대에 머물

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재정불안 문제와 함께 각 제도간 衡平性의 문제이다. 제도간 가입자의

移動과 給付水準의 衡平性, 社會的 連帶性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통합문

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수직역연금의 급여구조나

수급자격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表 Ⅱ- 16> 私立學校敎職員 年金 財政推移

(단위: 억원, %)

연도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기금총액 국고지원 기금배율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816

1,710

2,027

2,771

3,125

3,481

3,931

5,129

399

1,133

1,320

1,821

2,118

3,244

3,246

3,445

4,482

11,636

13,641

16,142

19,075

21,701

23,905

27,586

91

228

287

339

528

607

1,144

1,733

9.7

10.5

9.8

10.3

9.8

12.5

12.4

11.6

資料: 私學年金統計年報 ,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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